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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도면 

물품류

제2류

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

팔꿈치 보호대

디자인의 설명

1. 재질은 합성섬유, 합성수지재임.

2. 본 디자인은 스트랩을 조임하여 팔꿈치 등을 환형 압박하는 압박 밴드부와, 상기 압박 밴드부에 배치되어 압

박 밴드부에 의해 조임된 통증부위를 국부 가압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국부 가압부가 형성되어서, 테니스나 골프

와 같은 무리한 팔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용품임.

3. 도면 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면이고,

  도면 2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  도면 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  도면 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  도면 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  도면 6은 본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  도면 7은 본 디자인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,

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

"팔굽치 보호대"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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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 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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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 1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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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 1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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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 1.4

등록디자인 30-1039426

- 6 -



도면 1.5

도면 1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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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 1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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